
울특별시 등포 사회 업 지원에 한 안

심 사 보 고

2010. 9. 14.

사회건 원회

1. 審査經過

가 출일자 월 일. : 2010 8 19

나 출 자 등포 청장. :

다 회부일자 월 일. : 2010 9 1

라 상 일자. : 회 차 회 사회건 원회 차회 월 일155 1 4 (2010 9 7 )

상 결

2. 提案說明 要旨 안 명자 주민생 지원 장 용( : )

가 안.

지 자 법 사회 업 법 에 라 사회 업22 3「 」 「 」❍

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 하여 취약계 에게 사회 스 또는 일자리

를 공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 질 향상 도모하 는 것임.

나 주요내용.

❍ 사회 업 등 지원 등에 한 사항 심 하 하여 등포

사회 업 원회를 안( 3 )

❍ 사회 업 등 립 체계 지원하 하여 등포 사회

업 계획 수립 시행하도 함.ㆍ 안( 9 )

❍ 사회 업 등 립 하여 각종 행 재 지원 등 할ㆍ

수 있도 함. 안 부터( 11 15 )

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남식( : )專門委員

❍ 본 안 사회 스 충과 일자리 창출 한 사회 업 법

시행 시행 에 라 우리 실 에 맞게 사회 업(2007.7.1. )

립 에 필요한 사항 지원하 하여 도 근거를 마 하고자

하는 것 ,

❍ 주요내용 보 안 에 는 사회 업 에 한, 1 2ㆍ

목 과 사회 업에 한 용어 를 규 하 ,

❍ 안 부터 지는 사회 업 한 사항 심 하 하여3 8

사회 업 원회 운 에 한 규 명시하고,

❍ 안 부터 지는 사회 업 한 시 등 재 지원 인9 15 ㆍ

자 보 공 사회 업 재 나 스 우 매 진과 개척ㆍ ㆍ

감 등 지원사항 체 규 하 ,

❍ 안 부터 에 는 사회 업과 하여 우리 내 민간 업16 18 ㆍ

단체 등 참여 업 보에 한 사항 규 하고 있 .

❍ 검토결과 본 안 사회 업 지원 도,

마 하고 취약계 에게 사회 스 충과 새 운 일자리를 공함,

지역사회 통합과 주민 삶 질 향상에 여할 것 단 별다른,

없는 것 사료 .

4. :審査結課 原案 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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